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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이민정책의 영역에만 국한되

지 않으며, 오히려 시민권, 성원권, 복지국가 등을 포괄한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이해를 요구하는 듯하다. 이미 많은 기존 연구들이 이민자 통합 혹은 이민자 권리는 

주로 두 거시적 체제, 즉 복지레짐(welfare regime)과 이민레짐(immigration regime)

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어느 한 체제만을 고려한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이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Carmel etl al., 2012; Sainsbury, 2006, 

2012).1)

복지국가연구에서 지난 20여 년간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발전과 재구조화 과정은 상

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Hwang, 2011; Peng & Wong, 2008), 이민자의 급격한 유

입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 역시 최근 국제이민연구의 핵심 연구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Massey et al., 1998; Seol & Skrentny, 2009b). 특히, 

한국은 복지레짐과 이민레짐 모두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한 정책적 발전을 

보임에 따라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다(Castles et al., 2014; Wilding, 2008; 

김태일 외, 2016), 그러나 한국 복지국가라는 맥락에서 이민자 통합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Kim, 2017; Song, 2015).

한국에서 이민자 통합 혹은 권리는 대부분 단일 이민정책의 도입⋅변화 혹은 일련

의 이민정책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2)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

은 분석대상 및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이주노동

자 관련 사회운동의 발전 및 분화과정을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연구들이 들 수 있다(설

동훈, 2003; Lim. 1999; Seol, 2000). 이들 연구의 분석기간은 보통 199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제의 시행부터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산업연

수생들(당시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전개과정

1) 복지레짐은 집단화⋅체계화된 복지 공급체계를 의미하며, 누가, 어떤 복지혜택을, 어느 정도
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을 제공함으로써 이민자가 어떤 복지수급권을 보장받고,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결정한다. 이민자의 출입국, 거주, 취업, 정치참여 등

과 관련한 법 규정과 정책 일체를 포괄하는 이민레짐은 이들이 주류 사회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과 정도를 규정한다.

2) 2000년대 초중반 한국사회 내 다문화현상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이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문화 관련 연구 대부분은 소위 ‘다문화정책’에 

대한 기술적 연구 혹은 규범적 차원에서의 정책평가 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병하,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을 제외하고 이민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선행연구
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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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운동의 정치적⋅정책

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비록 이민정책과정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운동(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핵심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여타 정치행위자들 간 상호작용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운동 중심의 역사적 기술만으로 한국 이민정책 변화,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이민정책 변화를 설명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둘째, 다수의 논문들이 이민정책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행위자들 간 역학관계에 

주목한다. 이들 연구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거

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 정책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방식으

로 이민정책 변화 혹은 발전과정을 설명하였다(고혜원ㆍ이철순, 2004; 윤인진, 2008; 

전영평ㆍ한승주, 2006; J. K. Kim, 2011; W.-S. Kim, 2007). 이에 더해, 일부 연구

들은 2004년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정치행위자 간 상호작용 이면에 존재하는 정책 담

론과 국제 규범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논하기도 하였다(D. Kim, 2011; J. K. Kim, 

2005; N. H.-J. Kim, 2008, 2009).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특정 정책의 도입 혹은 

변화과정 속에 나타난 정치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집중한 나머지 일련의 이민정책 발

전과정을 거시적ㆍ역사적 차원에서 조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정치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제한이나 한계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셋째, 몇몇 연구들은 이민정책 변화를 이민정치뿐 아니라 정치제도적ㆍ구조적 차원

에서 분석하였다(이병하, 2013, 2016; 이혜경, 2008; Yamanaka, 2010). 예를 들어, 

이혜경(2008)은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과 이후 정책변화에 대해 분석한 바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이주노동자 정책과정을 비

교한 Yamanaka(2010)는 고용허가제 도입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

해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의 구조적 차이를 강조하였다. 이에 더해. 이병하(2013; 

2016)는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치적 기회구조(부처 간 경쟁)가 시민

사회로 하여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제도적ㆍ환경적 요인임을 주

장하였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제도적ㆍ구조적 제약 속에서 정치행위자들의 상호작

용을 효과적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위자가 왜 특정한 정체성과 정치적ㆍ

정책적 주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정책행위자

들의 정체성, 목표, 전략 등을 둘러싼 상호작용의 역동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

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2004년 고용허가제와 2000년 후반 

다문화정책 등 2000년대 이민정책 변화ㆍ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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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2010년대 이민정책 발전까지 포괄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배제를 담론적 제도

주의 관점에서 분석ㆍ설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대 중반까지의 동포노동자와 비동포노동자를 포함한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

과 배제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음의 세 가

지 측면에서 이론적ㆍ실증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10

년대 중반까지이기 때문에,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즉 2004년 고용허가제와 2007년 

방문취업제 이후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변화과정을 분석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하나의 정책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정책변화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이들의 정책적 선호나 주장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일련의 정책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와 담론

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분석적인 설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저

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가 이민레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레

짐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 아이디어의 범위를 복지레짐과 이민레짐 모

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이민자 인구에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법적 지위 상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

하고 있다(Seol, 2012:132). 이 때문에,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으로 가장 배제된 집단 중 하나일 수 있다. 더욱이, 동포노동자와 비동포노동자 등 이

의 두 하위집단 모두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분류가 한국

의 인종적 민족주의를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가 복지레짐과 이민레짐 등 두 체제에 

기반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분석하는데 입

국 및 거주, 노동시장 접근성, 복지수급, 정치참여 등과 같은 정책영역을 고려하였다.3)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 기존 신제도주의 접근

3) Sainsbury(2012:10-17)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이민자의 사회적 권리(immigrants’ social 
rights) 및 통합과 배재(inclusion and/or exclusion)를 분석하는데 복지레짐과 이민레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복지레짐 차원에서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에의 접근성(목표, 

원리, 제공방식 등)과 이민레짐 차원에서 시민권 획득, 거주권과 취업허가, 가족재결합, 이민
자통합프로그램 등에의 접근성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정치에의 참여권리 등과 관련한 정책
영역들이 포함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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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한계와 함께 담론적 제도주의를 소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Ⅲ장에서 한국의 복지레짐과 이민레짐 변화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저숙련 이

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정책영역 차원에서 살펴본

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변화과정을 Ⅱ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분석ㆍ설명하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신제도주의의 세 가지 유형과 한계 

본 연구는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분석하는데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및 이민정책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서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첫째,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가 복지레짐과 이민레짐 등 두 가지 

제도적 틀에 기반하고 있으며, 둘째, 한국 이민자의 권리 혹은 사회적 통합 관련 정책

과정을 분석적으로 설명한 연구가 아직 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많은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특정한 방식의 이민자 통합ㆍ배제가 

형성ㆍ발전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활용하고 있다(Brubaker, 

1992; Sainsbury, 2012; Soysal, 1994 참조). 일반적으로 신제도주의는 사회적ㆍ정

치적ㆍ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맥락’, 즉 제도의 제약성이나 경로의존성 등을 강조

한다. 제도는 대개 법제도 등과 같은 공식적 차원뿐 아니라 문화와 관습 등과 같은 비

공식적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하연섭, 2002). 신제도주의는 크게 세 가

지 유형, 즉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Hall & Taylor, 1996). 이들 세 유형은 설명 대상 및 논리, 제도에 대한 

정의,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선호와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

향력을 강조한다(Scharpf, 1997, 2000). 다시 말해, 어떤 조직화된 이해가 더 설득력

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넘어, 어떤 제도적 맥락에서 특정 집단의 정치적 요구가 더

욱 성공적일 수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정책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Boswell, 2007). 

그러나 여기에서 제도는 행위자의 선택 범위를 제약할 뿐이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

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는 결국 행위자의 선호와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복

지정책 혹은 이민정책 변화를 연구하는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활용한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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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an(1995, 2006), Korpi(1983, 2003), Koopmans & Statham(2000) 등이 

있다. 예를 들어, Korpi(2003)의 연구는 복지정치에서 사회계층 중심 권력자원(power 

resources), 특히 노동조합이나 좌파정당의 정치적 투쟁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둘러

싼 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또한, Koopmans & 

Statham(2000)은 이민자 집단의 정치적 요구가 어떻게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개념을 제안

한다. 이의 주된 가정은 특정 정치적 요구는 사회경제적 문제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

영하기보다 정치적 조건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실제로 정책과정에 

반영되는지를 결정하는 정치적 기회는 정치제도와 행위자 간 권력관계를 포함한 정치

구조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선호 형성과 제도의 동태적ㆍ비공식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우선, 합리적 개인으로서 행위자는 효용 극대

화를 추구하며, 이들의 선호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선택과 영향력 등은 경제적 차원으로 단순화될 뿐 아니라 이들의 

가치ㆍ인식 차이에서 비롯한 정책갈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다양한 선호(이익)들 

간 균형 상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균형 상태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이의 내생적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하연섭, 2002; Schmidt, 2011). 

둘째, 행위자들과 이들 간 상호작용을 둘러싼 역사적ㆍ제도적 ‘맥락(context)’을 강

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정형화된 일련의 인간행위 패턴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제도적 맥락에서 행위자 개인과 집단의 선호와 행위가 결정 혹은 제

한된다는 점을 강조한다(하연섭, 2006). 다시 말해, 행위자들의 선호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서의 제도에 주목함으로써, 주로 거시적 차원의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이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등을 통해 제도변화를 설명하려는 특징

을 가진다. 복지국가연구와 국제이민연구 분야에서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한 대표적 

연구로는 Esping-Andersen(1990, 1999)과 Pierson(1994, 1996, 2002), 그리고 

Brubaker(1992)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Paul Pierson(1994, 1996)의 신정치 이

론은 198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 재구조화 혹은 복지축소를 제도적 맥락과 정치적 비

용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정치제도는 보수적

인 성향을 보일뿐더러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정치권력 배분은 이미 안정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복지 공급체계를 뒤흔드는 급진적인 개혁

은 실현되기 어렵다. 또한,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축소는 해당 복지 수급자의 정치적 

비난을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인은 이를 최소화 혹은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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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들의 재선 전망에 악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축소를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Pierson, 1994, 2002).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자의 선

호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의 개인적ㆍ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이론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시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하연섭, 2006). 또한, 거시적 차원의 제도적 맥락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칫 제도결정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의 제도적 형태나 절차를 설명하는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가정하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가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과 이를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규범, 문화, 상징체계, 의미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비공식적 사회구조가 행위자에 우선

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이익이나 선호는 주어진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socially constructed), 문화ㆍ역사적으로 좌우되는 것(culturally and historically 

contingent)으로 본다(Schmidt, 2010). 이의 대표적인 연구는 van Kersbergen &　

Manow(2009), Rieger & Leibfried(2003), Soysal(1994) 등이 있다. 특히, 전후 유

럽 국가들의 이민자 통합정책 변화를 분석한 Soysal(1994)의 연구는 이의 문화적ㆍ인

식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시민권(국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들은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으로 인해 한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사회경제적 권

리를 점차 보장받게 되었으며, 형식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차원에서 이를 향유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사회학적 제도주의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미시적 차원에서 행위자 개인의 행위와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없으며, 행위자들 간 권

력ㆍ갈등관계를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같이 

제도의 균형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시간에 다른 제도변화를 적절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 

특히, 이민자 권리 혹은 사회통합에 관한 몇몇 기존 연구들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

에서 앞선 세 가지 유형의 신제도주의 분석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한계점들을 지적한다

(Béland & Cox, 2011; Sainsbury, 2012; Starke, 2006). 첫째, 어떤 행위자가 특

정 정책(제안)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주장을 했을 때 해당 행위자의 목표와 동기가 무

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을 뿐더러, 일련의 정책결정과정(들)이 진행

되는 가운데 행위자의 이해나 동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다소간 간과하고 있다. 

둘째, 정책(대안)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관련하여, 왜 어떤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일반 대중의 지지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 제도(정

책) 변화를 분석하는데 정책 아이디어를 부수적인 요인으로서 고려하는 연구들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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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만, 대부분 아이디어를 고정적인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이의 영향력을 매우 제

한적 혹은 일방향적인 것으로 한정하곤 한다. 

2. 담론적 제도주의 

복지정책 혹은 이민정책 변화의 핵심요인으로서 정책 아이디어(policy idea)를 다

루는 연구는 여전히 적은 편이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Béland & Cox, 

2011).4) 일반적으로 프레이밍(framing), 아이디어, 담론(discourse)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은 종종 정책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의 한계를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방식

을 제시되어왔다(Starke, 2006). 특히, 담론적 제도주의는 이상의 신제도주의 분석의 

한계점들을 보완하면서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와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Scholten(2011)이 지적

한 바와 같이, 이민 혹은 이민자를 둘러싼 공공정책과정은 다른 정책영역과 비교하여 

더욱 가치판단적(value-laden)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신제도주의에 이어, Schmidt(2010, 2011)는 담론적 

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를 이의 네 번째 유형으로 제시한다(<표 1> 참

조). 특히, 존재론(제도란 무엇인지, 제도가 어떻게 형성⋅유지⋅변화하는지 등)과 인식

론(제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무엇이 제도를 유지⋅변화시키는지 등) 차원에서 

담론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서 다른 접근법들과 차별점을 보인다(Hay, 2011; Schmidt, 2008). 사회적 구성주의

에 따르면, 사회적 실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가치중립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체(social construct)

이다(Ingram et al., 2007). 이러한 관점에서 합리적 인센티브, 역사적 경로, 문화적 

틀 등과 같은 제도적 맥락이 아이디어나 담론을 제약한다기보다 아이디어나 담론이 제

도적 맥락을 규정⋅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5)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Béland & Cox(2011)의 광의적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이들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인과관계적 신념(causal beliefs), 즉 사람 혹은 사안(상황) 간 관계에 대한 이해
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아이디어는 사회정치적 사안과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을 결정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며, 특정한 실천적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5) Schmidt(2011)에 따르면, 기존 신제도주의의 세 가지 유형에 기반한 최근 연구들이 점차 

정책아이디어 혹은 담론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형은 
제도를 여전히 행위자에 대한 외부적 제약구조(합리적 인센티브, 역사적 경로, 문화적 틀 
등)로 전제한다. 반면에, 담론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오히려 행위자 내부에 존재하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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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2016:526)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근거한 담론적 제도주의의 여섯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담론적 제도주의는 제도 자체보다 제도화, 탈제도화, 

재제도화 과정(processes of institutionalisation, de-institutionalisation and 

re-institutionalisation)에의 초점을 가진다. 둘째, 행위자의 제도에의 참여는 관념적

으로 조정ㆍ중재된 것으로 이해하며, 셋째, 제도변화는 정치적 조건부로서 이해한다. 

넷째,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규범적 지향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사회적으

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섯째, 담론적 제도주의는 제도적 균형과 관련한 전제 일체

를 부정하며, 위기의 순간과 정치구조 등의 중요성에 대한 예민한 민감성을 강조한다. 

여섯째, 과정추적에 대한 귀납적 접근법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담론적 제도주의에서 공공정책 결정과정의 역학관계는 다양한 이념과 

아이디어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치행위자들은 자신만의 이해관계

를 가지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는 특정 이념ㆍ관념과 아이디어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정한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정책의 목적이나 

관련 상황에 대한 의미나 해석을 새롭게 공식화하거나 재구성하여 다른 행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달성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구조인 동시에 의미의 구성

물인 제도는 아이디어에 의해 형성되고, 해당 제도 내의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산된 아이디어에 의해 강화되거나 변화된다(Cox. 2004; Schmidt, 2008). 또한,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아이디어는 객관적인 실체로서 존재하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라기보다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변

화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Hay, 2011).

그렇다면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와 담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Schmidt(2008)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담론의 

실제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는 일반성(generality) 차원에서 세 가

지 수준, 정책, 프로그램, 철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 수준의 아이디어는 정책 

행위자들에 의한 제안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수준의 아이디

어에는 여러 정책(대안)들을 포괄하는 정책 핵심(policy cores)이나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s)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철학 차원의 아이디어는 지식과 사회의 핵심 

가치나 원리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공적 

철학(public philosophies)이나 공적 여론(public sentiment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구조인 동시에 행위자에 의해 창조⋅변화될 수 있는 구성체로 이해
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동시
에 이러한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sentient) 존재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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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은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아이디어들을 전달하는 상호작용과정을 의미하는데

(Schmidt, 2008), 담론은 글로 표현된 문서, 구두로 표현된 보고(또는 언어), 사진이

나 삽화, 상징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Philips et al., 2004). 행위

자들은 이러한 담론들울 정책형성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형성ㆍ정교화하거나 정당화하

는데 활용하거나(조정담론)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가 일반 대중에게 제

시ㆍ고려되거나 대중적 정당성을 얻는데(소통담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Philips et 

al.(2004)의 연구는 행위자의 행동과 담론 사이에 상호구성적인 관계(mutually 

constitutive relationship)가 있음을 강조한다. 행위자의 행동으로부터 담론의 의미가 

도출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며, 이와 동시에 담론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의미

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담론적 제도주의

설명 

대상

합리적 행위와 

이해관계
역사적 구조와 규칙 

문화적 규범과 

프레임
아이디어와 담론

설명 

논리
(합리적)계산 경로의존성 적절성 커뮤니케이션

설명 

방식

정태적;

고정된 선호를 통한 

연속성

정태적;

경로의존성을 통한 

연속성

정태적;

문화적 규범을 통한 

연속성

동태적;

담론적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와 연속성

한계 경제적 결정론 역사적 결정론
문화적 결정론 혹은 

상대주의

아이디어 결정론 

혹은 상대주의

자료: Schmidt(2010:5, 2011:49) 참조.

<표 1> 신제도주의의 네 가지 유형 비교

복지국가연구와 국제이민연구에서 프레이밍이나 아이디어를 강조한 접근법은 다수 

발견된다(Béland, 2005; Koopmans et al., 2005; Sainsbury, 2012; Schmidt, 

2003; Scholten, 2011; Soysal, 1994; Taylor-Gooby, 2005). 예를 들어, 

Koopmans et al.(2005)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과 같은 유럽 국

가들에서 나타나는 이민정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담론적 기회구조

(discursive opportunity structure)를 제시한다. 담론적 기회구조는 어떠한 집단적 

정체성과 정치적 요구가 대중매체에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다른 행위자의 주장에 공명

하며, 공공 담론에서 정당성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 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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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이 특정한 집단적 정체성과 주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정치행위자(집단)들의 정체성, 목표, 전략 등을 둘러싼 상호작용의 역동성에 대

한 적절한 설명을 가능케 한다.

또한, Sainsbury(2012)의 이민자 권리에 관한 연구는 이민자 통합과 배제의 정치에

서 프레이밍, 아이디어, 정책적 유산(이념적 전통)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이민자들

에 대한 서구 복지국가들의 상이한 정책적 대응을 설명하는 데 복지 공급체계의 국가 

간 차이만큼이나 프레이밍과 이념적 전통의 차이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다. 예를 들

어,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둘 다 사회민주적 복지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권리의 발전에서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은 상호존중과 관용의 이념적 전통과 

함께 이민자들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잠재적인 정착민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민자 권리

를 개선하는 반면에, 덴마크는 이민자들을 한시적 외국인 노동자로 규정함으로써 이

민자의 복지수급을 많은 면에서 제한ㆍ축소하였다. 다만, 정책 아이디어의 역할을 해석

ㆍ분석하는데 정치구조 속에서 이를 활용하는 정치행위자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다.

한국의 이민정책 변화ㆍ발전과 관련해서도, 담론 또는 프레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S. Kim, 2012; Park, 2014; Prey, 2011; Yi & 

Jung, 2015). 이들 연구는 대중매체(언론)와 여론의 측면에서 한국의 이민자 또는 다

문화 담론이 어떻게 형성ㆍ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의 프레이밍이 일반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 

사회 내의 이민자에 대한 집합적 인식의 경향과 맥락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담론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Park, 2014). 예를 들어, Park(2014)

의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이민정책 변화와 함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외국인’에서 ‘거주자’로 변화했음을 밝혔으며. Yi & Jung(2015)의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담론이 저숙련 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3. 방법론

1) 연구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레짐과 이민레짐의 측면에서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

적 통합과 배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국 및 거

주, 노동시장 접근성, 복지수급, 정치참여, 차별금지 등과 관련한 복지정책과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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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주요 분석틀로서 앞선 제시한 담론적 제도주의를 

제안한다. 그러나 정책 아이디어와 담론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아이디어 결정론

이나 상대주의(ideational determinism or relativism)로 귀착될 위험성이 있다

(Schmidt, 2011). 다시 말해, 기존의 세 가지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구조적 제한(정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역사적 경로, 문화적 규범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 경우, 정책 

아이디어나 담론에 대한 자의적 해석ㆍ분석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Schmidt(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 아이디어는 종종 이해관계나 제도적 상호

작용, 문화적 규범으로부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저숙련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와 담론을 분석

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치제도와 정치적 상호관계 등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저숙련 동포노동자와 비동포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와 관련한 정

책변화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통합과 배제의 정치 차원에

서 정치제도 내 행위자들 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나 역

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도의 역사적 구조, 그리고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호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함으로써, 한국 정치제도의 맥락에서 정

당, 기업, 시민사회 등 관련 정치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주장은 무엇이고, 이들의 상호작

용을 통해 제도가 어떻게 형성ㆍ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행위자들의 신념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

의 문화적 규범이나 공적 철학 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관점 역

시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문화, 규범, 철

학 등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에 이러한 기존의 신제도주의 관점들을 보완적으로 제시함

으로써, 저숙련 이주노동자 관련 행위자들과 아이디어들 간의 정치적⋅담론적 상호작

용에 대한 보다 풍성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과정 속에서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가 어떻게 제도화⋅탈구조화⋅재구조화되는지

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숙련 이주노동

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의 영향력 또는 일련의 정책변화 속에

서 나타나는 담론적 상호작용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Schmidt(2008)와 

Philips et al.(2004)의 논의를 고려하였다. 먼저, 행위자들이 형성⋅활용하는 정책 아

이디어와 이들의 상호작용은 Schmidt(2008)의 세 가지 수준의 아이디어 중에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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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구체적인 정책(대안))와 두 번째 수준(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세 번째 수준(철학)의 아이디어는 보통 통합과 배제의 정치 외부에 존재하는 

공적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담론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한 분석대상이라 보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6) 즉, 행위자들의 담론형성능력에 의해 구체화된 정책(대안)이나 프

로그램 수준의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hilips et 

al.(2004)가 제시한 행위자의 행동과 담론 간의 상호구성적인 관계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저숙련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행동과 이들의 담론

(주로,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 수준의 아이디어),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제도화의 결과 등의 관계를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1) 통합과 배제의 정치: 정치제도 내 정치적 역학관계

우선,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민자 통

합과 배제의 정치를 고려한다. 여기에는 관련 정책과정에 어떤 정치행위자들이 관여했

는지, 이들이 어떠한 정치적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 간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 

등이 포함된다(Sainsbury, 2012). 또한, 행위자 간 역학관계를 분석하는데 정치제도 

6) Schmidt(2008)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프로그램 차원의 아이디어는 행위자의 전

경담론형성능력(foreground discursive abilities), 즉 제도 외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사
고 및 의사소통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에 따라 정책형성의 영역 또는 정치의 영역에서 정
기적으로 논의⋅토의된다. 반면에, 철학 차원의 아이디어는 행위자의 배경관념행정능력

(background ideational abilities), 즉 행위자의 생각 내부의 관념적 능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제도변화과정과 관련한 담론적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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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정치적 기회구조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행위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여러 정치적 주장을 했을 때, 해당 주장들 모두가 관련 정책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구조적 환경 혹은 기회에 의해 특

정 행위자의 정치적 요구가 다른 행위자의 요구에 비해 더욱 성공적일 수 있으며, 동

일한 요구라 하더라도 특정 조건에서 더욱 성공적일 수 있다(Koopmans & Statham, 

2000).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과정에서의 주요 행위자들은 보수정당과 진

보정당 등 주요 정당 외에도 시민단체, 기업, 정부(유관 부처) 등을 꼽을 수 있다. 시

민단체들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향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

는다(D. Kim, 2011).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된 직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같은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산업연수생들의 취약한 법적 지위 혹은 인권 상

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1997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최초의 전국적 연

합조직인 외국인 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Lim, 1999). 

그러나 이후 해당 조직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지구촌동포연합 등을 포함한 몇몇 시

민단체들로 나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민정책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영향력은 이민자의 집단(동포와 비동포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권위주의 및 발전주의 체제 하에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시기부터 한국정

치에서의 기업은 정부, 특히 경제 관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주요한 이익집단 중 하나

였다(Ringen et al., 2011). 주요 경제단체들 중 중소기업협동조합(현 중소기업중앙회)

이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J. K. Kim, 2011; Lim, 

2003). 저숙련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들(예를 들어,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등)의 

직접적인 정책수혜집단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책과정에서의 중요한 이익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통일된 의사를 가진 하나의 행위자라기보다 특정 정책이

슈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

다. 저숙련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유관 부처들로는 노동부

(2010년 고용노동부로 개편)와 법무부 등이 있다(J. K. Kim, 2011; Lee, 2008 참조).

(2) 정책 아이디어: 정책적 유산과 대안적 아이디어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정책 아이디어는 제도적 차원의 정책적 유산

(policy legacies)뿐 아니라 이에 도전하는 대안적 담론(아이디어)까지 포함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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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한다. 정책 아이디어는 저숙련 이주노동자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치행위자들의 

정의와 이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

용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왜 어떤 행위자가 특정한 이해관계와 주장을 가지게 되었는

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주장은 상대적으로 더 쉽게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보완적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적 맥락에서 두 가지 유형의 정책 아이디어, 즉 정책적 유산과 대안적 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유산은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두 체제, 즉 복지레짐과 이민레짐의 발전 이면에 존재하는 핵심 가치들과 공유된 원칙

들을 일컫는다. 이들 정책적 유산은 저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존 한국사회의 제한

적ㆍ배타적 정책 패러다임을 정당화하거나 (재)강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국 복지레

짐의 정책적 유산인 생산주의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로서의 경제발전이 복지정책을 비

롯한 모든 정책영역에 우선함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Holliday, 2000; 

Choi, 2013), 이민레짐의 정책적 유산인 인종적 민족주의는 이민자들이 인종적ㆍ문화

적으로 단일한 한국사회의 질서와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

대ㆍ(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astles et al., 2014; Chung, 2014).

다음으로, 대안적 담론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거나 정당화함으로써 정

책적 유산에 기반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국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대안적 담론, 즉 신자유주의, 인권, 다문화주의 등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복지정책과정에서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복지 공급의 시

장지향성을 대표하며, 국가 복지제공의 확대보다 경제발전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방식

으로 나타났다(Walker & Wong, 2005), 둘째, 이민정책과정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주장은 국제인권규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기존의 제한적ㆍ배타적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Seol & Skrentny, 2009b). 마지막으로, 한 사회 

내 인종적ㆍ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및 통합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는 최근 한국사회의 

이민 혹은 이민자 관련 공공 담론에서 핵심 화두로 등장하였다(Kim & Oh, 2011), 

특히, 인종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단일민족주의 의식에 도전하는 동시에 이민자 권리의 

인정 및 보호를 지지함으로써, 한국사회 내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앞서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변화, 통합과 배

제의 정치,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 간 관계는 양방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성은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치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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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는 정책 아이디어(정책적 유산과 대안적 담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만, 동시

에 정치적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 아이디어의 해석과 적용 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들의 정치적 요구(이해관계)를 정당화 혹은 강화할 수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관련 정책변화 분석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자료, 즉 문헌 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지난 20여 년간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 정부 간행물, 비정부(사용자단체, 시민

단체 등) 간행물, 언론보도, 학술연구 등과 같은 문헌 자료가 주된 자료로서 적합할 것

으로 판단한다. 분석에 활용한 문헌자료들은 구글스칼라,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해 수집

하였으며,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등과 같은 검색 키

워드를 이용하였다.7) 둘째, 인터뷰 자료는 분석 자료를 다각화(triangulation)하고 분

석 내용에 대한 교차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였다

(Bryman, 2016; Tansey, 2007 참조). Tansey(2007)에 따르면, 특정 사건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들을 인터뷰하는 것은 문헌연구로부터 도

출된 내용을 확증 혹은 보완하거나 전후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

구의 인터뷰는 저숙련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지

식을 가진 이들, 즉 학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총 4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

시되었으며, 반구조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Ⅲ. 사례 개요: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

1. 제도적 맥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는 복지레짐과 이민레짐의 맥

락에서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Sainsbury, 2012 참조). 그러므로 한국 저숙련 이주

7) 신문기사의 경우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와 진보언론인 한겨레의 기사를 검색⋅인용하였다. 관
련 기사를 검색하는데 각각 중앙일보 홈페이지(https://joongang.joins.com/)와 한국언론
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bigkinds.or.kr/)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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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으로서 한국의 복지

레짐과 이민레짐을 간략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들 레짐은 통합과 배제의 정치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정책 아이디어(정책적 유산)을 (재)생산함으

로써 정치행위자의 문제 인식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복지체제는 오랫동안 “생산주의적 복지 자본주의(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Holliday, 2000). 이는 경제정책이 복

지정책을 포함한 여타 모든 공공정책에 우선하는 성장 지향적 국가로 특징지어진다. 

다시 말해,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에서는 본질적으로 비생산적인 정책영역이나 목표(예를 

들어, 기초 사회안전망의 건설 등)까지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노동시장을 쉽게 관리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Gough(2004) 역시 한국을 생산주의적 복지체제

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본다. 

첫째, 경제성장 논리가 복지정책에 우선한다. 둘째, 사회보장보다는 교육과 보건 등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조한다. 셋째, 국가 건설과 체제적 정당성에 몰두한다. 넷째, 복

지의 주된 공급자보다는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선호한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를 거쳐 주요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한국의 복지체제는 복지 확대와 재

구조화의 동시적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S-w. Kim, 2009). 이 과정에서 생산주의와 같

은 정책적 유산의 강한 영향으로부터 다소간 벗어나고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한다

(최영준, 2011; J. W. Kim & Choi, 2013). 우선, 복지 확대의 측면에서 1990년대 

여러 복지프로그램들(예를 들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도입 혹은 

확대되면서, 사회권을 기초로 한 국가복지가 점차 제도화되었다. 2000년대와 2010년

대에 걸쳐 기존 사회보험제도는 복지급여 수준과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재정 안정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점차 내실화되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요건 완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등과 같이 종적 사회부조 역시 보다 확대되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급변하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장기요양보험과 보

육료 지원제도와 같은 돌봄 제도나 아동 관련 정책을 도입ㆍ확장하였다(이혜경, 2006; 

최영준, 2011; Estévez-Abe & Kim, 2014; J. W. Kim & Choi, 2013).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후기산업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도전받게 되었고, 이는 곧 복지 공급체계의 재구조화로 이어졌다

(Hwang, 2011; S.-w. Kim, 2009). 예를 들어, 1999년과 2007년 두 번의 개혁을 

거치면서 국민연금의 기여율은 점차 증가한 반면 소득대체율은 기존 70%에서 40%까

지 낮아졌다.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편입되기 시작한 근로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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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are) 요소는 2008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 등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으

며, 199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증가시켰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도 민간 영리공급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급

자간 경쟁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권한을 강조하는 등 시장 매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전용호, 2015).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러한 발전과정은 한국의 복지레짐이 여전히 생산주의적인지 

혹은 사회권 기반의 복지체제가 정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Choi, 

2013; Wilding, 2008 참조). 초창기부터 생산주의적 복지체제를 주장한 학자들의 상

당수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Holliday(2005)와 Kwon & 

Holliday(2007)은 최근 복지정책 변화 역시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국가경쟁력의 향상

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생산주의적이라고 해석한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한국

의 복지 공급체계가 생산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Peng & Wong(2008:74)은 복지 확대의 이면에 있는 정부의 의도가 더 이상 선별성

이나 정치적 정당성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주의와 사회경제적 재분배에 대한 보다 포

용적인 원칙(more inclusive principles of universalism and socioeconomic 

redistribution)”을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 모두 생산주의적 유산이 한국의 복지정책 

변화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고,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

는다(Choi, 2013 참조). 그러나 일부 특정 사회경제적 계층ㆍ집단에만 국가 복지를 제

한적으로 제공했던 과거와 비교하여, 최근 한국의 복지 공급체계가 사회 구성원(시민)

의 권리에 기반하여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사회적 시민권의 뚜렷한 진

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한국 이민레짐은 1980 년대 이후 일본, 대만 등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국제이주의 목적지(destin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로 여겨지기 시작

했다(Massey et al., 1998; Y.-J. Lee, 2011). 특히, 국제이주 현상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20 세기 중후반 동안 이민자의 실질적인 유입이 거의 없었던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지난 30 여 년간 이민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Hollifield et al., 2014). 이러한 맥락에서 Hollifield et al.(2014)은 이들 국가를 

“후기 이민국가(latecomers to immigration)”로 규정하였다.

동아시아의 후기 이민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이들 사회

는 강한 인종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으며, 국적법상 속지주의(출생지주의)가 아닌 속

인주의(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관점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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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이민자에 대해 다소간 배타적인 정서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

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인구가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저숙련 노동

력의 부족 현상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최근 인구통계학적 변화, 즉 저출산ㆍ고

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많은 내국인 노동자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과 같은 특정 저숙련 

산업부문을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Y.-J. Lee, 2011; Skeldon, 2006).

셋째, 이들 동아시아 국가는 저숙련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 공식적

으로 폐쇄적인 이민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두 가지 예외적인 정책, 즉 단기순환원칙

에 기초한 ‘손님 노동자(guest worker)’ 제도와 동포에 대한 선호정책 등을 시행하였

다(Chung, 2014; Y.-J. Lee, 2011).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이민자 통합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정책적 관심은 이민통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왜냐

하면 인종적ㆍ문화적 단일성이 매우 높은 사회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은 종종 사

회문화적, 경제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Seol & Skrentny, 2009b).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이민레짐은 이민통제 및 이민자 통합 차원에서 

점차 자유화되고 포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인종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만의 독특한 분리주의적 체계로 나

타난다. 다시 말해, 이민자 집단의 법적, 인종적 특성에 따라 구별ㆍ분리된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통합을, 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는 출입국과 고용 상의 우대를, 그리고 여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를 이야

기한다(Chung, 2014).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인권 기반의 시민운동 속에서 한국정부는 

2004년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저

숙련 이주노동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했다(Chung, 2014; D. Kim, 2011). 고용허가제

의 시행 이후 이들은 법제도 상으로 한국 노동자와 거의 동일한 노동권을 부여받게 되

었다. 또한, 2012년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등과 같이 몇 차례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원칙이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다(최홍엽, 2013). 한

편, 동포 이주노동자의 경우 2007년에 시행된 방문취업제에 의해 거주와 고용 측면에

서 비동포 이주노동자과 비교하여 우대를 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 노동시장에 보다 쉽

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N. H.-J. Kim, 2008; Seol & Lee, 2011).

한편, 한국사회 내에 점차 증가하는 이민자 인구(특히, 결혼이주민)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의 통합에 대한 사회적 고민ㆍ우려를 불러일으켰다(N.-K. Kim, 

2014b). 수년간의 논의 끝에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뒤이

어 수립ㆍ발표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한국 내 거의 모든 이민자 집단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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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이민 통제를 넘어 이들의 통합에 강조하였다(Chung, 2014; J. K. Kim, 

2011). 그러나 특정 이민자 집단에 대한 정책적 선호ㆍ우대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예

를 들어, 저숙련 이주노동자보다 결혼이주민을, 그리고 비동포 이주노동자보다 동포 이

주노동자를 더욱 선호ㆍ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tson, 2012a, 2012b).

2.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

이상의 제도적 맥락 속에서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는 차별

적 배제에서 점차 인종에 따른 위계적 통합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입국 및 거주, 노동시장 접근성, 복지수급, 정치참여, 차별금지 등 다섯 가지 정책영역

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국 및 거주 차원에서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정책은 단기순환원칙에 따라 저숙

련 이주노동자의 장기 체류뿐 아니라 고용계약기간 만료 직후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병렬⋅김희자, 2011; Seol, 2000, 2012). 다만, 고용허가제의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이들의 체류(고용)기간은 최대 3년에서 4년 10개월로 연장되었고, 재입국(취업) 

제한기간 역시 기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되었다(최홍엽, 

2013). 그러나 보다 안정적인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영주권(F-5)의 획득이나 귀화 등

은 엄격한 사회경제적 자격요건들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5년간 합법적으로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거주 가능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청 가능성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8) 

반면에, 방문취업제 하에 동포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있

다. 특히, 고용계약의 채결 없이 입국할 수 없는 비동포 노동자와 달리, 이들의 입국과 

거주 권리는 고용계약과 상관없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는 동포 노동자에 한해 영주권 

혹은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영주권이나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이민자의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의 초청과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포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역시 해당 자격으로의 변경을 통해 비교적 쉽

8) 최홍엽(2013)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도 거주(F-2)나 특정활동(E-7) 
자격 등과 같이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통해서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거주나 특정활동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자격으로의 변경 역시 매우 까다로운 요건(예를 들어, 기술⋅기능 자격증
이나 임금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영주권 획득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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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장받을 수 있다.

노동시장 접근성 차원에서도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고용허

가제의 시행 이후 동포와 비동포 집단 모두 공식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이병렬ㆍ김희자, 

2011). 그러나 해당 제도는 여전히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고 있다(최홍

엽, 2013; Seol, 2012).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대 4년 10개

월의 고용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은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방문허가제 하의 

동포 이주노동자는 저숙련 산업부문에서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채결할 수 있으며, 사업

장 변경에도 제한이 없다(윤황ㆍ김해란, 2011; Seol & Lee, 201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복지수급권은 주로 체류 자격에 의해 결정된다(구인회 외, 

2009; A. Kim, 2016). 1990년대 중반까지 생산주의적 특성이 매우 강했던 한국의 

복지레짐에서 저숙련 이주노동자(당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사실

상 전무했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대두되면서 

1995년부터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의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곧이어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도 포함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의 국가복지 제공

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상당히 

포용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인 근로자로서 인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에 대

한 법적 권리를 더욱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2005년 건강보험 미적용 이주노동자에 대

한 진료비 지원서비스의 실시와 2007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외하면(강

현아, 2009), 2000년대 중반 이후 동포와 비동포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정책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복지 공급체계에서 돌봄 관

련 사회서비스가 눈에 띄게 확장되었지만,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거주와 가족결합에 대

한 제한적인 권리를 고려했을 때 해당 복지제도의 발전이 이들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

한 바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제1차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모두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넘어 복지수급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발견하기 

어렵다. 교육과 직업훈련, 긴급복지(생계, 의료지원), 보육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사회복지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결혼이주민과 확연히 

대조된다(송서순, 2009 참조).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2004년부터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

하고 있다(Kong et al., 2010; Seol, 2012). 동포 이주노동자들은 영주권 자격으로의 

변경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거주자격 변경 이후 지방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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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비동포 이주노동자들이 영주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정치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는 일반적으로 이민자가 다양한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

킬 뿐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상당

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 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 등 모드 형태

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시기 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특히, 차별적 배제에서 인종에 따른 위계적 통합으로의 변화과

정을 핵심적인 제도변화를 기준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시기, 즉 

사회적 통합의 제한적 증진(2000년대 초반), 인종에 따른 위계구조의 형성(2000년대 

중반), 인종에 따른 위계구조의 심화(2000년대 후반 이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기

차별적 배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인종에 따른 위계적 통합(200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 통합의 

제한적 증진

인종에 따른 

위계구조의 형성

인종에 따른 

위계구조의 심화

핵심 

제도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1차,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 

변화

‘노동자’가 아닌 

‘산업연수생’으로

서 노동시장 참여

모든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의 

통합은 제한적

동포 이주노동자에 

한해 특례적 지위 

부여(특히, 입국 및 

거주와 노동시장 

접근성 등)

동포 이주노동자의 

영주권 또는 귀화 

관련 자격요건 완화

<표 2>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시기별 변화과정

Ⅳ. 사례분석

1. 통합과 배제의 정치

1) 정치제도적 환경

한국 정치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선거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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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Hix & Jun, 2009). 예를 들어, 특정 정당 혹은 

정당연합이 대통령직과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동시에 쥐고 있는 ‘단점정부’일 때 전반

적인 공공정책과정은 여당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 반면에, 대통령직과 원내 

제1당이 각각 다른 정당(연합)이 차지한 ‘분점정부’의 경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행정

부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의 이념적 분열과 경쟁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Hix & Jun, 2009). 특히, 1990년대 후반 김대중 대통령(1998-2002)의 

당선은 사상 최초의 권위주의ㆍ보수정권으로부터 진보정권으로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

뤄냈다(S.-w. Kim, 2009; Ringen et al., 2011). 이후 노무현 대통령(2003-2007)의 

당선을 통해 진보정치세력은 그들의 정치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을 제외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보수정당이 원

내 제1당이었던 만큼 두 진보정권의 정치적ㆍ정책적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진보정권의 10년 집권 이후 이명박 대통령(2008-2012)과 박근혜 대통령(2013-2017)

의 보수정권이 재집권하였다. 또한, 18대와 19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과 2012년)에

서 보수정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보수정치세력은 공공정책 결정과정 전

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2)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

(1) 사회적 통합의 제한적 증진

한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의 인구 유입보다 다른 나라로의 유출이 높은 

나라였다. 또한, 이민자 인구의 비중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한국사회 내 이민이나 이

민자에 관한 문제는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

적으로 추구해온 국제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다소간 강한 인종적 민족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N. H.-J. Kim, 2009; Seol, 

2000).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된 이주노동자(당시 외국

인 산업연수생) 관련 시민운동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냈

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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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계 속에서 관련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투쟁은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곧이어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

다. 그 이전까지 기업의 이해를 주로 대변했던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정책은 시민단체와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이전의 산업연수생제와 비교하여 보다 

포용적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을 들어다보면 시민단

체가 본래 제안한 것만큼 포용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N. H.-J. 

Kim, 2008). 특히, 기존 산업연수생제의 폐지가 2007년까지 연기ㆍ유예되면서, 한동

안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병행하여 시행되었다. 이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라는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야당이 국

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제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협동조

합이 상당한 로비를 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입법 통과의 대가로 기존 산업연수생제 폐

지의 연기라는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ㆍ추진할 수밖에 없었다(한겨레, 2003a).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운동은 상당히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과 같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고용

허가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진보적인 외국인노동자정책을 요구했지만, 저숙련 이

주노동자에게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 가족결합이나 장기거주 등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

자는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활발하지 않았다. 우선, 고용허가제 도입이라는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운동의 최우선 목표가 충족됨에 따라, 일반 국민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더 

이상의 관심과 지지를 표하지 않게 되었다(인터뷰 KR04).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하나

로 묶어주던 목표가 사라지면서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도 점차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N. H.-J. Kim, 2008; W.-S. Kim, 

2007). 특히, 동포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두 가지 진영, 즉 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인노동자정책을 전반적으로 더욱 개방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게 되었다. 

(2) 인종에 따른 위계구조의 형성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제정과 

함께 촉발된 ‘한민족’에 관한 논쟁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조선족과 고려

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9)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들의 법적 지위와 권

9)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초기에 재외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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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향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인터뷰 KR01). 이들은 재외동포법의 합법성에 대한 헌

법소원을 제시했고, 헌법재판소는 2001년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2003년 말까지 

이의 개정을 명령했다(한겨레, 2003b). 그러나 법무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저숙련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허가하는 대신 이들의 입국, 거주, 노동시장 접근

성 등에서 약간의 특혜를 주기로 결정하였다(한겨레, 2003c).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

으로서 2007년 저숙련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저숙

련 동포들이 더 이상 단순히 외국인노동자가 아닌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일부로서 여겨

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법무부는 방문취업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동포를 단

순히 외국인력관리대상이 아니라 포용 대상으로 보는 국민정서에 맞추어 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한편, 한민족 네트워크

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법무부, 2006:3). 정부 및 일반 국민의 이러한 

인식은 이후에 인종에 따른 사회적 통합의 차별화를 체계화하는데 정당화 근거가 되었

다(인터뷰 KR03). 그러나 방문취업제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예를 들어, 지구촌동포연대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이를 재외동포정책의 개선으로 평

가한 반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동포와 비동포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또 다른 

외국인노동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N. H.-J. Kim, 2008).

한편, 같은 해에 재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기본법) 역시 시민사회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한 정책결정이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사회 내 결혼이주민 혹은 

결혼이주여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통합 문제 또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결혼

이주민은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달리 장기 거주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인종적ㆍ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한국사회에 어떻게 이들을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고민과 우려가 존재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옹

호하기 위해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주노동자를 위

한 인권 프레이밍과 구별되었다(Waston, 2012a, 2012b).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수년

간의 논의 끝에 정부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위 “다문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결

정했다. 이는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은 한민족에 대한 민족적⋅인종적 고려뿐 아니라 외국 전문직 종사자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적 고려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저개발국가 출
신의 동포는 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로 인해 ‘한민족’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N. H.-J. Kim, 2008; Skrentny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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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무부, 2007:1).

(3) 인종에 따른 위계구조의 심화

2008년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기본법에 기초하여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

획’(2008-2012, 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법무부, 2008). 비록 제1차 기본계

획이 다양한 이민자 집단들의 통합을 포괄적으로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에 따른 

차별적 분리를 전제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앞선 외국인노동자 정책

변화에서 드러나듯이 인종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분리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동포와 

비동포 이주노동자 모두 결혼이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 집단의 상대적 배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첫째, 한국사회 내에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이들의 정착이 사회 불안정과 노동시장 

경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점차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

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침해

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내 범죄율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였다(중앙일보, 

2012).

둘째, 정부의 시각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더 많은 권리, 예를 들어 장기거주권이나 가

족결합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상당한 경제적ㆍ재정

적 부담으로 인식되었다(인터뷰 KR02 & KR04). 특히, 친기업적 성향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진행된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나 통합보다는 경제적ㆍ산업적 고

려가 우선되었다(인터뷰 KR01; 이병렬ㆍ김희자, 2011). 이러한 관점은 제1차 기본계

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저숙련] 외국인의 국내 체류ㆍ정착 과정에서 저소

득층 전락 또는 국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

방을 통한 이익과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국 

문호의 개방 대상과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무부, 2008:11).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민운동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것과 달리 결혼이

주여성의 사회적 통합을 강하게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들이 최근 

이민자 통합과 관련한 정책담론의 주류로 등장하게 되었다(Chung, 2014; H.-K. Lee, 

2008). 우선, 결혼이주민과 이들의 가족은 상당한 규모의 유권자 집단이 되면서,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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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보수 정당들은 소위 ‘다문화 가정’을 그들의 지지 세

력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과 같이 다문화 가정에 초점을 맞춘 복지 및 이민정책들을 적극

적으로 도입ㆍ시행하였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때의 관심은 다 결혼이민자였어요. 정치권도 그렇고. […] 결혼이민자를 

잘 해주면, 남편 표를 얻어요. 시부모 있잖아요. 결혼이민자를 잘 해주면, 

시부모의 표를 얻어요. […] 외국인 근로자를 정치인이 잘 해줘도, 돌아오는 

건... 표는 없잖아요? […] 그런데 결혼이민자는 달라요. 가족이 있고, 있잖

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인터뷰 KR03).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두 보수정권과 여당은 단점정부

(unified government)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

해에 맞게 관련 정책결정을 주도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ㆍ옹호하는 시민단체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윤인진, 2008). 다양한 다문화정책들의 도입ㆍ시행과 함께 보수정

부는 시민단체들을 다문화정책 전달체계에 관련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참여하도록 

장려하였다(Watson, 2012b). 이러한 가운데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많은 시민

단체들의 관심과 초점이 본래 저숙련 이주노동자 중심에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확대 혹은 변화하게 되었다(인터뷰 KR03). 흥미롭게도, 최근 이민자 통합정

책, 특히 다문화가정에 우호적인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상당

히 협력적,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국인노동자 정책결정과정에서 종종 적

대적이었던 과거와 매우 대조적이다.

한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인종에 따른 위계적 통합이라는 정책방향은 2012년 당

시 박근혜 정부 하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법무부, 2012 참조). 비동포 이주노동자의 경우, 2009년 고용허가제 개정과 2012년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등을 통해 이들의 거주기간이 연장된 것을 제외하

고 노동시장 접근성, 복지수급 등과 같은 여타 정책영역에서 눈에 띄는 개선은 없었다

(최홍엽, 2013). 여기에는 앞선 언급한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 외에 이주노동자 및 이

들의 통합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약화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대체로 

이주노동자는 인권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임시 노동력으로 간주될 뿐, 한국사회로의 

통합이 요구되는 거주자로서 인식ㆍ인정되고 있지 않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의 인터



302 ｢정부학연구｣ 제26권 제2호(2020)

뷰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왜 사회 통합의 관심이 없느냐. 처음 3년 단기순환원칙에 의해서 돌아갈 

사람들이잖아요. 통합정책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는. 그렇죠? 이분들은 

사실은 직장생활 정도 할 수 있는, 3년 동안에 그 정도 […] 통합이겠죠, 

[…]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통합은 아니다”(인터뷰 KR03).

더욱이, 2008년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는 위계적 사회통합 체계를 

유지ㆍ강화하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인터뷰 KR01). 기업가 출신인 이명

박 대통령의 친기업적 정서는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나 시민단체들보다 기업들의 필요

나 이해를 고려ㆍ반영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

다(이병렬ㆍ김희자, 2011). 특히, 관련 시민단체들은 보수정권과의 정치적 연결과 접근성

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관련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부 이주노동자, 특히 조선족에 의한 범죄와 살인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언

론 보도가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인종적 소수집단 혹은 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국

인의 태도가 동정심에서 무관심으로, 그리고 외국인 혐오로 점차 변화하였다(인터뷰 

KR04; 윤인진, 2016). 그러나 비동포 이주노동자와 비교하여, 동포 이주노동자는 이

미 지방정치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정치집단이 되었다(인터뷰 KR02). 특히, 2012년 

정부가 동포 이주노동자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의 일부를 완화한 이후

엔 더욱 그러하다. 한 학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다음과 같

이 지적하였다.

“동포들은 조금 다르죠. 동포들은 오히려 보이스를 계속 내고, 지금도 새로

운 주장들 하고, 막 나오고. […] 뭐 이를 테면, 공개적인 컨퍼런스나 세미

나 같은 데 와서도 막 발언하고, 이런 경향까지 보이는데, 이주노동자들은 

그렇게까진 안 하잖아요. […] 그 전 과정[2003년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

법｣ 헌법 불일치 판결]에서 좀 중국 동포들이 이미 조직화가 되어있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야, 한국의 사회는 아, 이런 방식도 있구나’, 헌재랄

지 또는 정부 법무부나 노동부에 ‘이렇게 로비를 하거나 압박을 가하면 제

도를 바꿀 수 있구나’, 그 경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인터뷰 KR01).

이러한 점에서 정당들은 점차 동포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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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주권과 복지수급 측면에서 이들의 통합

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동

포 이주노동자들의 정착을 허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중앙일보, 2016).

한편, 복지정치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 복지국가는 지속적인 복지확대 경향을 보여주

었다. 이민자 통합정책의 발전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민자의 접

근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장기요양

보험, 보편적 아동돌봄 서비스 등과 같은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

러한 논의가 두드러진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참조). 그러나 결혼이주여성과 달

리, 동포와 비동포 이주노동자 모두 여전히 관련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지원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원사업을 일부 

시행하였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이들의 사회적 통합 보다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법무부, 2007 참조). 

3. 정책 아이디어

1) 사회적 통합의 제한적 증진

한국에서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유

산, 즉 생산주의와 인종적 민족주의 등에 의해 좌우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산업

연수생제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생산주의적 고려가 가장 우선시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왜냐하면 산업연수생제의 도입은 당시 인종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폐쇄적 이민정책 

기조와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

이다. 노동자로서의 법적 자격이나 보호를 허용하지 않은 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노

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ㆍ산업적 고려를 최우선시하였던 당시 한

국정부의 성장우선전략에 의해 비교적 쉽게 정당화될 수 있었다(Choi, 2013 참조). 

그러나 산업연구생제의 제도적 설계에서 인종적 민족주의적 관점이 다소간 강조되었다

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의 핵심 운영원칙 중 하나인 단기순환원칙은 이주노동자

들의 정주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정하고 있

다. 당시에 이민자들은 인종적인 동질성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

로 여겨졌기 때문에, 해당 원칙은 일반 대중의 인식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었다(이병

렬ㆍ김희자, 2011).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맞서 시민단체들은 기존 정책적 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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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대안적 정책 아이디어로 국제인권규범을 채택ㆍ활용하였다. 많은 기존 연구

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권 프레이밍은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크게 

기여하였다(Chung, 2014; D. Kim, 2011; N. H.-J. Kim, 2009). 우선, 인권 프레이

밍은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상기시킴으로써 일반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불

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1995년 네팔 산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에서 사용된 구호

(“우리는 동물이/노예가 아니다”, “나를 때리지 마세요” 등)는 민주화운동의 구호(“우리

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라” 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외노협, 2000; 

Chung, 2014; W.-S. Kim, 2007). 또한, 인권 프레이밍은 당시 한국사회의 세계화에 

대한 욕구를 자극했다. 세계화는 종종 경제협력발전기구(OECD) 등과 같은 선진국 클

럽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상징화되었기 때문에(D. Kim, 2011; N. H.-J. Kim, 

2009), 한국사회는 국제사회의 관점과 평판에 상당히 민감했다. 이러한 점은 당시 대

통령들의 몇몇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5월 김대중 대통령

(1998-2003)은 산업연수생들의 인권 침해에 관련하여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로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였다(한겨레, 2000). 또한, 2003년 7월 노

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대국회 서신을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촉구하였다. 

“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원

활하고 합리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력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코리안드림을 안고 온 외국인 노동, 인력범죄자로 몰아가서는 개방화시대, 

인권국가로서 세계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노무현, 2003).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인권 담론에 의해서만 주도되었다기보다 두 가지 정책 

아이디어, 즉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생산주의와 인권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

졌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들이 인권 프레이밍을 이용하여 산업연수생제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결정되기 전

까지 이들의 요구는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는 기업들의 격렬한 반대에 번번이 좌절되었

다(Y. W. Lee & Park, 2005). 특히, 중소기업들은 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끈질기게 반대 입장을 펼쳤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03년 4월 발간한 ‘고

용허가제 도입반대 설명자료’를 통해 산업연수생의 인권 침해는 산업연수생제의 제도

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며, 고용허가제가 한국사회와 중소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외

국인의 노동3권 행사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내국인

의 실업과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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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03:6-7).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경제성장과 생산성 중심

의 기존 담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주로 경제 관료에 의해 주창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혹은 규제완화 등을 수반하는 

산업구조조정 정책으로 이어졌다(H. K. Lee, 1999).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값싼 외국인 노동력의 착취는 글로벌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의 산업 혹은 가격 경쟁

력을 유지하는데 긴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당화되었다(인터뷰 KR02). 이에 더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산업연수생들의 인권보호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N. H.-J. Kim, 2008 참조).

2) 인종에 따른 위계구조의 형성 및 심화

생산주의와 경제성장 담론은 진보정권 10년 동안 인권 담론에 잠시 압도되는 모습

을 보였지만, 이내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

을 보여주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예를 들어, 2008년 세

계금융위기의 발발과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 등)는 이의 정당성을 다시금 

강화시켰다. 경제ㆍ산업 중심의 프레이밍이 공공정책 결정과정의 중심이 된 것과 대조

적으로, 인권 프레이밍에 대한 지지는 점차 약화되었다(인터뷰 KR01).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단기순환 및 정주화 금지 원칙이 최근 관련 개정(2012년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최홍

엽, 2013), 한국사회와 관련 산업에 미칠 경제적ㆍ재정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이유로 정부 및 관련 부처는 해당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인터뷰 KR03). 이러

한 관점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해

당 기본계획은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이 고령화되었을 때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을 지적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그동안 한국 이민레짐은 개방적으로 변화했을 뿐 아니라 인종적 민족주의의 내포가 

확장됨으로써 인종주의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9년 도입된 재외동포법의 변화과정

은 한국의 인종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외국 국적을 

가진 이들을 모두 배제하였던 한국의 인종적 민족주의는 재외동포법의 도입과 함께 한

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들을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인터뷰 KR01; Park & Chang, 2005; Seol & 

Skrentny, 2009a). 그러나 이내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선별적 방식에 이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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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함으로써 인종적 민족주의의 내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선족과 고려인

은 일제강점기 시절(1910-1945) 한국인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재외동포법은 한민족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

했다(인터뷰 KR01).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노무현 정부는 조선족과 고려인을 

재외동포로 인정ㆍ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방문취업제라는 새로운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일

부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N. H.-J. Kim, 2008), 인종적 민족주의의 내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인종에 따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분리는 정당화될 수 있었다(인

터뷰 KR04).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위기 속에서 조선족과 고려인을 포함

한 재외동포 관련 정책발전은 이들의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법무부, 2008; 중앙일보, 2016). 다시 말해, 재외동포는 다

른 문화적ㆍ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 비해 사회 불안정을 덜 야기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경제적 비용 역시 비교적 낮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다문화주의라는 대안적 담론

에 의해 주도되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해당 용어는 본래 모든 

이민자 집단의 사회적 통합을 포괄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소위 다문화가정(결혼이

주여성과 이들의 가족)의 사회적 통합에 한정하여 사용하였다(인터뷰 KR02, KR03 & 

KR04). 예를 들어,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혹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한다(｢다문화

가족지원법｣ 제1조). 

한국사회의 인종적 민족주의에 강한 도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다

문화주의는 보수정치세력에 의해 주창되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논쟁이나 갈등 

없이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쉽게 녹아들었다. 당시 단점정부라는 정치적 환경에 더해, 

이는 보수정권의 다문화주의 프레이밍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문화정책은 

생산주의나 민족주의와 같은 정책적 유산과 대척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하게 상

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선, 인종적 민족주의 차원에서 한국식 다문화주의

는 결혼이주여성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자 어머니, 그리고 잠재적 귀화국민으로 

정의한다(Watson, 2012a, 2012b). 이들은 한국가정 내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정체성과 전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여

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는 일부 복지프로그램의 수급자격요건에서도 쉽게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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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이민자 집단 중 결혼이주여성만이 유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에 대한 수급권을 가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이들의 수급권은 제한된다. 또한, 생산주의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가져옴으로써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문화적ㆍ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국제적 명성을 얻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서 육성할 수 있

다는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있다(법무부, 2012).

4. 소결론

앞서 제시한 분석틀, 즉 행위자(행동)와 아이디어(담론), 그리고 제도변화 등의 관계

에 따라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우선, 통합과 배제의 정치(행위자 및 핵심 행동) 차

원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

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후 관련 정책과정에서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시민사회 내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견해 차이 및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민족’에 관한 사회적 논쟁과 함께 조선족과 고려인의 처우 개선을 옹호하는 시민단

체의 정치적 목소리가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는 2007년 방문취업제의 시행으

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고용허가제 이후 시민단체들의 정치적ㆍ정책적 옹호대상이 점

차 세분화되었고, 일반(비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치적ㆍ정책적 관심을 자연스레 줄

어들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친기업 성향의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사

회적 통합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정책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동포 이주노동

자와 다문화가정 등을 이들의 정치적 지지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 통합정책(다문화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정부 부처들의 이해관계와 다문

화 관련 시민단체들의 증가 등도 이에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일련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정에서 동포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 문제가 비동포에 비해 더 중요하게 다루

어지게 되었다.

정책 아이디어 및 담론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차별적 배제 

체계는 한국사회의 두 가지 정책적 유산, 즉 생산주의와 인종적 민족주의 등에 의해 

형성ㆍ유지되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대안적 담론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권리 

향상에 대한 정치적ㆍ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기존 산업연구생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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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주의와 인종

적 민족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국제인권 담론만으로 저숙련 노동력 이상의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민족’과 ‘재외동포’의 대상으로 조선족과 고려

인까지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인종적 민족주의의 내포를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동포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민정책의 핵심 담론으로 등장한 다문화주의는 본래 모든 

이민자 집단의 사회적 통합을 포괄하는 아이디어였지만, 보수정치세력에 의해 한국사

회의 정책적 유산인 생산주의와 인종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재정의되었다. 이러한 ‘한

국적’ 다문화주의는 결국 이민자 집단 및 인종에 따른 위계적 통합체계의 형성에 상당

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배제에서 인종에 따른 위계적 

통합으로의 변화를 야기한 주요 원인은 통합과 배제의 정치, 그리고 여러 정책 아이디

어 간의 상호작용 등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는 인권과 

다문화주의와 같은 대안적 담론을 통해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한 

일반 대중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반면에, 보수정치세력과 기업은 생산주의와 인종적 민주주의와 같은 정책적 유산을 고

수함과 동시에 대안적 아이디어, 특히 다문화주의를 재정의함으로써, 인종에 따른 분리

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자와 아이디어 간 갈등과 경쟁,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점차 한국사회로 통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통합 정도는 인종(동포와 비동포)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분되었다.

시기 행위자: 핵심 행동(주장) 핵심 아이디어 및 담론 핵심 제도변화

사회적 

통합의 

제한적 

증진

진보정권⋅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및

고용허가제의 도입 찬성

국제인권 담론

(대안적 아이디어):

민주화 운동의 상기와 함께

세계화에 대한 욕구의 자극

고용허가제:

모든 저숙련 이주노동자

에게 ‘노동자’로서의 법

적 지위 부여; 그러나 

다른 정책영역에서의 

통합은 제한적

보수정당과 경제단체: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 및

고용허가제의 도입 반대

경제성장 담론

(정책적 유산):

한국사회와 기업의 경제적 비

용부담(경쟁력)에 대한 강조

<표 3>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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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복지 및 이민정책 결정과정

을 추적ㆍ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설명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관련 연구 분야에 다음과 같은 이론적ㆍ실증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법적 시민권이 없는 이들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분석은 시민권 혹은 성

원권의 두 가지 측면, 즉 형식적 차원의 법적 지위와 내용적 차원의 권리와 의무 사이

에 역동적,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들 두 

측면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시기 행위자: 핵심 행동(주장) 핵심 아이디어 및 담론 핵심 제도변화

인종에 

따른 

위계구조의 

형성

동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재외동포법의 확대 적용

(저숙련 동포까지 포함)

한민족 담론(정책적 유산):

중국 및 구소련 출신의 동포

에 대한 상대적 차별 완화 

방문취업제:

저숙련 동포에 한해 

특례적 지위(입국/거주, 

노동시장 접근성 차원) 

부여

진보정권⋅정당:

저숙련 동포의 재외동포 인정

(재외동포법의 제한적 확대)

경제성장 담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포의 선별적 포함 

인종에 

따른 

위계구조의 

심화

보수정권⋅정당과 다문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다문화가족 중심의 지원 확대

다문화 담론(대안적 아이디어):

경제성장 담론(문화적 다양

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

화)과 한민족 담론(한국인의 

어머니 또는 잠재적 귀화국

민)과 상응

1차, 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중심 다문

화정책 형성⋅확대)

저숙련 동포의 영주권 

또는 귀화 관련 자격요

건 완화; 반면에, 비동

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의 진전에 대한 고

려는 부재

동포 관련 시민사회단체:

저숙련 동포의 법적 지위와 

권리 향상

한민족 및 경제성장 담론:

한국사회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지속; 또한, 상대적으로 적

은 저숙련 동포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강조(특히, 저

출산⋅고령화 문제에의 대

처 차원)



310 ｢정부학연구｣ 제26권 제2호(2020)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07년 방문취업제의 도입 이후 동포 이주노동자의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가 용이해짐에 따라 점차 많은 이들이 지역정치에 참여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들의 정치참여는 다시 다양한 정책영역(예를 들어, 입국 및 거주, 노동시

장 접근성, 복지수급 등)에서의 권리 개선ㆍ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담론적 제도주의에 기초한 분석틀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분석틀 내

에 정치제도 내 행위자 간 역학관계와 정책 아이디어의 상호작용을 결합하였다. 저숙

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변화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

는 행위자들 간 역학관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종종 이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해는 이

미 주어진 것 혹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어떤 정책의 

형성이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 예

를 들어, 보수정권ㆍ정당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혜택의 다양화와 동포 이주노동

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등과 같은 정책을 강하게 주장한 것에 대해 그들의 

정치적 목표(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라는 관점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한국사

회의 인종적ㆍ문화적 단일성(역사적, 사회학적 제도주의)을 고려하면 쉽게 설명되지 않

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담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은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담론적 상

호작용을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왜 특정 행위자가 특정 정책변화를 지지하거나 반대했

는지, 왜 특정 행위자의 관련 문제인식과 정책선호가 변화했는지, 그리고 왜 특정 정

치적 주장은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은 반면에 다른 주장은 그렇지 못했는지 등을 적절

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보수정권ㆍ정당이 인종적 민족주의

를 인종적ㆍ문화적 단일성 차원에서 정의함으로써 외국 국적 인구(동포와 일반 저숙련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변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저출산ㆍ고

령화 심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인종적 민족주의의 내포를 확

장하는 방식으로 특정 이민자 집단(저숙련 동포와 결혼이주민 등)에 대한 우대정책을 

주창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대중적 지지와 관련하여, 2004년 고용

허가제의 도입 당시 일반 대중은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정책변화에 호응했지만,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악화된 한국경제상황 속에서 인권 담론은 큰 대

중적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 역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분석하는데 

여러 관련 정책영역을 포괄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역사적 변화까지 함께 담아내고자 

하였다. 많은 사례연구들이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열거하거나 이민정책 변화

만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 다문화주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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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가 다소간 차별적인 형

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정책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또는 

인종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함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기도 하

였다(N.-K. Kim, 2014a, 2014b; Watson, 2012a, 2012b). 그러나 본 연구는 이민

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설명하는데 단순히 이민레짐 또는 이민정책만이 아니라 복

지레짐의 차원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저숙련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정에

서 한국 국가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에 관한 논의는 생산주의에 기반한 한

국 복지레짐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들 선행연구들은 

한국식의 다문화주의가 다문화가족과 저숙련 이주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에 더해 저숙련 이주노동자들 사이, 

즉 동포와 비동포 집단 사이의 위계구조가 형성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

장하였다. 다시 말해,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가 복지레짐과 이민레짐의 교차점

으로서 고정적이기 보다 오히려 역동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서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복지레짐과 이민레짐이 역사적으로 어떻

게 발전,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복수의 정책결정과정과 관련 사건으로 구성된 거시적 결과물(즉,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을 포괄적ㆍ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데 그 의의

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일사례분석은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나 간결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는 해당 나라의 사회적, 경제

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저숙련 이주노동자라는 단

일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이민자 집단들(예를 들어, 결혼이주

민, 전문직 외국인력,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 등)로 확대해석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차원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여타 사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이의 일반화 가능성과 간결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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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of 

Low-skilled Labour Migrants in South Korea: 

A Discursive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Kyunghwan Kim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and explain the development of 

immigra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Kore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pecifically, it focuses on policy changes related to 

low-skilled labour migrants, including both co-ethnic migrants and 

other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of 

low-skilled labour migrants in Korea have shifted from differential 

exclusion to ethnically hierarchical inclusion. Based on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t analysis, the rationale behind the shift can be found in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and the interactions with policy 

ideas. Specifically, progressive parties and civil society have earned 

public support on the issues of low-skilled labour migrants through 

alternative challenging ideas (e.g. human rights and multiculturalism), 

thu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in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some extent. On the contrary, conservative parties and business have 

strongly advocated their ethnically differential inclusion by simultaneously 

adhering to the policy legacies (e.g. productivism and ethnic nationalism) 

and redefining the alternatives (particularly, multiculturalism). Such an 

interplay of political dynamics and policy ideas has led to the ethnically 

hierarchical inclusion of low-skilled labour migrants in Korea.

※ Key Words: labour migrants, social inclusion, discursive institutionalism




